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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) 1. 물가변동대상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 그 내용을 별지에 작성하고 합계금액을 해당란에 기재

     2 . 감리비가 장기계속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은 총 용역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 함

조정기준일

조정방법 품목조정율 품목조정율 품목조정율 품목조정율

8회조정회수 6회 7회 9회

2018.01.01

품목조정율

조정율 3.96%

조정금액 24,848,000   

2017.01.01

품목조정율

2016.01.01

10회

2010-02-15

5.07%

2015.01.01

4.58%

177,029,000  

2018.08.30

조정방법

착수일 2009-11-18 완료예정일

품목조정율

착수일 2017.01.02

조정기준일

5회

품목조정율

3.66%

46,338,000 122,927,000 

물가변동
경과기간

365 일

3.33%

49,379,000 

물가변동
조정율(A)

조정율

조정금액

3.96%

조정회수

71,219,000  

3회

물가변동
조정현황

5,292,919,000 2017.01.02

품목조정율

1회 2회

2018-12-31

4회

계약현황 1,358,000,000 계약금액

완료예정일

기술부서

 2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현황

담당자 문병종 전 화 : 02) 772-7221

계약일

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감리명

FAX : 02) 772-7306

계약금액

총용역 계약현황(부기금액) 진행중인 용역계약현황

계약자

도시철도토목부 토목2과

2009-11-16 계약일

인월수

인월수

 1. 일반현황

㈜서영엔지니어링 외 3개사제한경쟁입찰(PQ) 낙찰율

서울특별시
도시기반시설본부

74.321%계약방법

수요기관

물가변동대상
감리용역의 계약금액 (B)

626,725,200                 

원

물가변동 적용대가 (D)
(B-C = D)

인월수

5,292,919,000            

447.993

계획투입

실 투입

전    체

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24,848,000                 

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
［G］     (A×D=G)

선금급 공제금액 ［F］
(D×A×E = F)

24,848,000                   

396.405

396.405

물가변동 적용제외
계약금액 (C)

4,666,193,800            

물가변동 조정 기준일
현재의 감리원 투입현황

첨부 서류명

붙임 8~9 참조

붙임 3~7 참조

   계약체결일(기준시점) :  2017년   01 월   01 일

   조정기준일(비교시점) :  2018년   01 월   01 일

 3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서류

번호

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
= (G - F)

기타참고사항 붙임 2의 내용 참조

3

 4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종합의견

붙임 2 참조 물가변동(감리비)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 총괄표(데이터 포함)

 물가변동(감리비)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(데이터 포함)

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

1

2

1. 위 감리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자료의 내용은 계약당시(직전 물가변동 조정당시)의
   물가변동  기초자료의 내용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으며, 물가변동 자료의 오류·변조·위조·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
  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

2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3조, 동법시행규칙 제72조와
   회계예규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율을 검토한바 3%이상 상승하였으며, 물가변동 조정 경과
   기간도  90일이상 경과한 것을  확인하고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귀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
   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줄것을 요청합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     월       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(직인)

물가변동(감리비)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(6회)

품목조정율

2011.01.01

3.53%

비    고부수


